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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시행 상속세 증여세법령 

개정내용 해설

        재 원
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

Ⅰ. 머리말

최근에는 자산소득에 한 부의 무상이 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각층으로부터 

상속세 증여세 련 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.

지난해에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사례에 극 처하기 하여 유형별 포 과세의 

종류를 추가로 확 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한 상속세 증여세법령에 한 개정을 

단행하 다.

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.

Ⅱ.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․증여에 한 과세강화

1.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한 증여의제

가. 개정내용  이유

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명

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 으나 년

부터는 주식 취득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

않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

아 증여의제 유형에 추가하여 과세를 강화하 다.

국세해설


